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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치안, 경쟁력, 그리고 치안경쟁력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연구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표체계의 가안을 설정하고, 

향후연구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치안경쟁력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기존의 

국가경쟁력의 문제와 한계점을 분석하여,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선진국 중심, 경제지표 중심, 

결과 중심적인 기존의 국가경쟁력 지표, 국제 치안지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정부경쟁력이라는 이론적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특히, 정부의 역량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관료와 규제의 질이 미치는 전환과정을 포함하여 연구체계를 형성하였다. 치안분야에서의 

관료는 치안공무원이며, 규제는 치안 관련 법과 제도 및 정책이 될 수 있다. 각 국의 정부가 

주어진 자원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량에 따라서 산출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체제이론의 적용과 

함께, 각 국의 발전단계를 고려한 욕구단계이론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치안경

쟁력과 정부경쟁력의 개념을 연구체계에 도입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국가경쟁력 

지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경쟁력의 지표체계를 치안경쟁력 분야에 

접목하여, 향후 국제지표 설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연구의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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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자기이익가설(self-interest hypothesis)에서 제시한 것처럼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

부서비스의 선호도는 치안, 외교, 국방 등의 분야가 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Sears & Jack, 1982). 그 이유는 시민들이 보다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복지, 교육 분야가 비용(세금)에 대해서 자기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Beck, Rainey, Nicholls & Traut, 1987). GDP대비 치안과 국방에 관련한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교육, 복지 분야의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도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Fan, Liu & Coyte, 2018). 

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정책)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성격을 가

진 공공재이며, 외교, 국방 등과 함께 국가의 안정적 유지에 필수적인 영역이다. 사

회계약설에서도 국가로부터의 안전보장을 통한 시민의 일상생활의 영위를 중요한 

원리로 보고 있다(루소, 2013). 국가가 시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다른 정부서비스도 제대로 제공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치안분

야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국가 별로 안정적인 치안서비스를 유지하고 제공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은 국가경쟁력 지표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

용되고 있는 치안관련 국제지표는 국가경쟁력의 하위 요소 중 일부로 다뤄져오면서 

한 국가를 대표하는 지표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지수와 개념이 경제지표

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이다(알프레드 Ho･임도빈, 2012). 정병걸･염재호(2007)도 

United Nation(U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IMD), 

World Bank(WB), World Economic Forum(WEF) 등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가경쟁

력 순위가 각 국가의 경쟁력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로 경제지표의 과대대

표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고길곤･박세나(2012)도 국가경쟁력 지수의 신뢰성과 타

당성의 문제가 있으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치안분야 국제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국가경쟁력의 

하위지표 중 일부만으로 치안분야를 대표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IMD, WEF에 포함되어 있는 치안분야의 지표는 법집행의 공정성, 신체와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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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안전, 테러로 인한 기업비용, 경찰서비스 신뢰도, 범죄와 폭력으로 인한 기업

비용, 조직범죄로 인한 비용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지표들은 치안경쟁력에 관한 이론적 틀에 따랐다기보다는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비용의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다. 정부의 

치안서비스의 목표 중 하나는 경제활동의 안정적 운영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것이 

목표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경제활동에 편향된 국가경쟁력의 이론을 극복하고(김

정민･전영서, 2005),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는 치안분야의 국제지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치안경쟁력과 관련한 국내연구로는 탁종연(2008)의 연구프로젝트 이후 후속연구

가 진행되지 않았다. 기존의 국제지표와 연구들이 결과중심 지표로 논의가 진행되

었다는 점, 정부의 역할과 각 국가별 차이를 고려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본 연구가 

극복하고자 하는 바로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이다. UN, 인터폴 등의 국제범죄조사

도 발생한 범죄의 총량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과 치안인력

의 질적 수준, 범죄의 양상 등을 반영하지는 못했다. 각 국가의 현실에 맞는 지표를 

고려하여 국가별 치안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표 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며,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치안경쟁력에 관한 지표체계의 형성이 필요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상에서 제시된 문제의식, 즉, 기존의 국가경쟁력 지표의 선진

국과 경제활동 중심 지표의 편향성, 기존 치안경쟁력 개념의 결과 지향적 성향, 정

부의 역할에 대한 검토 미흡, 개별 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검토와 대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Ⅲ장에

서는 치안경쟁력의 개념을 검토하고, 정부의 역량으로서 관료와 규제의 질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Ⅱ, Ⅲ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치안경쟁력의 지

표체계를 정부경쟁력의 개념을 보완하여 형성하고자 한다. Ⅴ장에서는 논의와 함께 

향후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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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쟁력의 개념 ⇨
Ⅲ. 치안경쟁력과 

정부의 역량
⇨ Ⅳ. 지표체계의 형성

경쟁력 치안경쟁력 정부경쟁력의 보완

정부의

역량

관료의 질 구성지표의 분석

국가경쟁력의 한계
규제의 질 지표체계의 제시

[그림 1] 연구의 틀

Ⅱ. 경쟁력과 국가경쟁력 지표의 한계

1. 경쟁력

경쟁력이라는 개념은 복수의 주체간의 상대성을 전제한다. Connelly et al.(2014)

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경쟁은 타인보다 우월하고, 이기려는 보편적 의지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성과달성의 정도는 비교 대상과의 경쟁 과정을 통

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경쟁심은 반드시 타인과의 경

쟁에 의해서만 발생하지는 않는다. 학자들은 이를 구분하여 상대적 개념으로 대인

경쟁심(Martin & Larson, 1976)과 개인발전 경쟁심(Newby & Rupert, 2014)으로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개념을 국가 단위의 치안경쟁력으로 확대한다면, 국가 

간에 나타나는 상대적 경쟁력과 국가 자체에서 요구되는 절대적 경쟁력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경쟁력의 개념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국제경쟁력 지표에서 이러한 요소는 간과되어, 상대적 경쟁력에 

초점을 두고 국가들의 순위를 매기고 있는 실정이다. IMD, WEF의 국가경쟁력지수

와 함께 여러 국제기관에서 굿거버넌스 지표, 정부성과 지표, 도시경쟁력 지표 등도 

발표하고 있으며, 한국의 정부와 언론은 이 순위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1). 2018

1) 중앙일보. 2018. 10. 29일자. 한국, WEF 국가경쟁력 15위... ‘노동시장 경직’은 해결과제. 



 치안경쟁력의 지표체계 형성을 위한 고찰 ∙ 361

년 발표된 WEF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15위를 차지했으며, ICT보급, 거시

경제안정성, 인프라, 혁신역량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반면에 생산물시장, 노동시

장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시장체제와 관세체계의 

복잡성문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경직성문제가 지적되었다2).

이러한 지표체계는 기본적으로 시장과 경제 중심의 시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지표의 하위구성요소에 있어서도 편향성이 존재한다. WEF의 국가경쟁력의 하위 

지표는 총 12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기본필요 요인, 효율성강화 요

인, 혁신생태계 요인으로 나뉜다3). 각각에 해당하는 세부요인은 제도적 요인, 인프

라, 거시경제환경, 보건 및 교육, 고등교육, 시장효율성, 노동시장효율성, 재정시장, 

기술지속성, 시장규모, 사업환경, 혁신으로 제도적 측면을 제외하고는 경제관련 지

표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요 국가경쟁력 모형에 따르면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IMD 

경쟁력지수, WEF 경쟁력보고서, EU 경쟁력보고서, 아일랜드 경쟁력보고서, 세계은

행, 헤리티지 재단, 경제자유네트워크, 국제투명성기구, 아세안경쟁력보고서, 기획

재정부 국가경쟁력보고서 등이 존재한다4). 학계에서는 이러한 국가경쟁력의 개념

상의 문제, 시장의 편향성의 문제, 평가방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알프레드 Ho

･ 임도빈, 2012). 즉, 이들 국제지표에서 집중하고 있는 경쟁력은 민간부문 경제활

동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시장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의 범위로 보는 입장의 주장으로서 정부 부문

의 역할이 과소대표되고 있거나 무시되고 있다는 점과 각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하

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2. 국가경쟁력 지표의 한계

치안경쟁력의 지표체계를 논의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상술한 것처럼 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073154. 이 외에도 많은 언론기사들을 검색할 수 있다.

2)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2018, 2018.

3)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2018, 2018.

4) 기획재정부,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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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국가경쟁력의 지표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

중심적, 선진국중심적 시각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시각(신공공관리론, 정부

재설계론)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첫째, 기존의 지표체계가 경제중심적, 선진국중심적 시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국가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획일화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여러 국가들을 

선진국과 후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으로 국가를 서열화 혹은 순위화하고, 정부의 역

할을 시장질서의 유지에 국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우선, 경제중심 지표는 정

부의 역할과 조직목표, 시민들의 정부서비스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여 보완을 하

고자 한다. 경제발전을 통한 최선의 길을 선진국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각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우선순위의 설정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정책별 중요도에 따라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다. 이 부분은 정책 분야별 가중치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치안분야에서

도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신공공관리론과 정부재설계론에 대한 보완이다.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확보

하는 것은 정부실패의 여러 부정적 측면을 살펴볼 때 필요하다. 다만, 정부실패 때

문에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정부 운영을 시장의 원리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단

정할 수는 없다. Fukuyama(2005)가 제시한 것처럼 국가의 기능과 역할은 세 가지

로 구분된다. 첫째, 최소한의 기능으로서 국방, 치안, 재산권보호, 공중보건 등과 같

은 역할이다. 둘째, 중간 기능으로서 교육, 환경, 독점 규제, 금융규제, 사회보험 등

이 있다. 셋째, 적극적 기능으로서 산업정책과 부의 재분배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

한 세 가지 범주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국가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된다. 국가경쟁력

의 경제중심성과 정부역할의 최소화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치안분야는 정부의 필수 

기능이 된다. 각 국가의 능력은 세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

하는 능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의 운영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 글은 기존의 국가경쟁력의 이론적 전제인 이상의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부의 역할과 그에 따른 효율성과 효과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 글에서 고려하는 것이 정부경쟁력5)(Government 

5) 해당 분야의 지표에 대한 접근성의 제약이 존재하고, 적절한 지표를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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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veness)이다. 정부경쟁력은 정부가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향

을 설정하여 사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알프레드 Ho ･ 임도빈, 2012)으로, 

기존의 국가경쟁력 지표의 이론적 기반과 지표구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현재 정부경쟁력 지표에는 치안 분야는 구성에서 제외되

어 있고, 치안 분야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다음 장에서는 상술

한 치안과 국가경쟁력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하여 치안경쟁력에 대한 논의를 진

행하고자 한다.

Ⅲ. 치안경쟁력과 정부의 역량

1. 치안경쟁력

치안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함"이다6). 치안서비

스(정책)를 형성 및 집행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활이 더욱 편안

하고 안전해지도록"한다는 조직 운영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7). 또한, 조직도 상에

서 재난안전관리본부,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재난협력실, 비상대비정책국을 두어 

안전과 재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안서비스(정책)를 직

접 담당 및 수행하는 경찰청의 경우 경찰헌장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치안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8). 

학계에서는 "공공질서의 유지, 범죄의 예방과 범죄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한 정윤수(1994)의 연구가 있으며, 보다 넓은 정의로는 "치안이 공안과 

질서유지에서 주민의 자유와 권리, 삶의 질"(하미승･ 심기환, 2008)로 보기도 한다. 

외국 학계에서는 치안의 주체를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의 적극적 개입까지를 포함하

는 개념으로 치안의 공동생산이라는 개념도 제시되었으며, 이는 시민과 치안담당 

6) 표준국어대사전

7)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고

8) 경찰헌장.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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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활동이 함께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였다(Whitaker, 1988). 이들 연구에서 사

용한 치안의 공동생산의 개념에서는 시민들이 치안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

적 주체로 정의하고, 치안의 협동적 과정과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만, 치안의 

주체가 다양하다고 해도 그 목적은 유지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치안에 대한 범위는 결국 경쟁력이라는 개념이 가진 상대성과 관련되기도 

한다. 치안의 범위를 좁은 의미로 한정할 경우에는 보다 포괄적인 치안에 대한 개념

을 포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영국의 경찰기관에서는 Whitaker(1988)

과 Shapland & Vagg(1988)가 제시한 넓은 의미로 치안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범위의 차이를 고려할 때 치안을 정의함에 있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교집합의 

영역을 확인해야 하며, 치안조직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상술한 개념들이 치안의 범위와 주체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치안의 근본

적인 목적을 통해서 치안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치안은 국가의 질서와 안전

을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

부정책은 학자와 정부, 그리고 치안의 주체, 치안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치안경쟁력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찰활동의 성과(performance) 혹은 효과

성(effectiveness)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고 "범죄를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여 안

전한 사회를 만드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탁종연, 2008). 여기서 경쟁력이라

는 개념은 조직 간의 성과와 효과성의 상대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Moore & 

Anthony, 2004). 이러한 정의는 성과와 효과성이라는 치안 활동의 결과에 초점은 

둔 것이다. 따라서 치안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이 구체적으로 제

시되어 있지 않고,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정부와 경찰공무원의 능력과 역

할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글에서 중점으로 두고 있는 부분은 성과와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역

할과 능력이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가에서 전문적 수사기법과 과학기술을 도입하

는 것은 치안경쟁력을 확보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요인이 

치안경쟁력을 확보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관한 연구에서도 나타난 특징은 전문성

과 기술력만으로는 그 국가의 경쟁력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이다(KOIC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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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에 있어서 기술과 과학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이를 운영하는 

조직적, 관리적 측면의 정부역할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경찰의 업무수행과 효과성 등에 초점을 두고 치안경쟁력을 정의한 

것과 비교해서 본 연구는 경찰 조직의 업무수행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환경, 경

찰공무원의 질적 수준까지를 포함하여 치안경쟁력을 정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큰 차

이가 있다. 특히 정부의 역할에서 관료의 능력은 업무수행 및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

는 핵심요소가 된다. 즉, 치안경쟁력의 구성 요소는 결과 요인과 함께 결과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요인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치안에 대한 논의와 경쟁력의 논의, 그리고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치안경쟁력을 국가와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

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과 능력으로 보고자 한다. 어떤 나라든 주어진 

자원제약 하에서 정부 공무원은 공익의 향상이라는 정부조직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

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공익의 향상은 사회적 후생의 향상을 의미하며, 공공

의 목적을 추구하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의미한다. 

2. 정부의 역량

정부의 역량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대표적으로 WGI(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의 정부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이 있다. Kaufmann, Kraay & 

Mastruzzi(2009)가 제시한 정부효과성의 하위요소는 공공서비스의 질, 시민서비스

의 질,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책형성과 집행의 질, 정책에 대한 정부신뢰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요인들의 특징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정책의 질

을 평가한 것으로 결과 중심적이라는 점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정부효과성이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역량은 정부의 목표를 효율적/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 이는 정부조직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라는 측면에서 조직론의 기본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Daft(2016)는 조직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된 서로 상호작용하는 주체로 구성된 집합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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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의 경우 특정한 목표는 공익과 공공선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를 구성하

는 사회적집합체는 사회와 소통하며 상호작용하는 주체로서 공무원이 된다. 조직운

영의 원리로서 공무원은 제도와 시스템을 형성하고, 이들에 기반해서 정부를 운영

한다.

이 글에서는 정부효과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행위자로서 관료의 질과 제도로서 규

제의 질로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치안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요소도 한정된 정부의 자원을 바탕으로 능력 있는 관료가 제도에 따라서 보다 좋은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관료의 질(Quality of Bureaucrats)

공무원의 질적 수준에 대한 논의는 Weber의 관료제 특성인 공식화된 절차와 위

계적 성격을 가진 조직, 전문성에 기반 한 운영과 표준화 원칙 등이다(Olsen, 2006). 

이러한 관료제의 이상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공무원을 확보하고 운영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Riccucci(2010)는 인사행정의 측면에서 직업공무원으로

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직업안정성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좋은 공무원을 선발

하고, 교육훈련을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인사행정의 기본이며,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조직의 성과는 확보될 수 있으며, 조직 목표의 효과적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Meier, 1997).

이러한 공무원의 능력과 질적 수준을 관료의 질(Bureaucratic Quality)이라고 할 

수 있다. Weber가 제시한 관료제의 원리는 Riccucci(2010)가 제시한 경쟁과 실적에 

기반한 모집, 선발, 배치의 과정에서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Berman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인적자원관리의 시작으로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모집, 그리

고 훈련과 교육을 바탕으로 한 질적 수준의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학자들은 관료들이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행정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 위임을 받지 않은 행정부 조직과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원리는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행정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개입

은 통제되어야 한다. 여러 국가에서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행정부 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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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행정 안정성을 해치는 정치적 개입은 통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헌법9)

과 국가공무원법10)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함께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

한 일반공무원에 대한 정년보장과 신분보장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경쟁채용을 통해서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고, 교육을 통해 능력을 유지 및 

발전시키며, 외부의 부정적인 정치적 개입이 통제되어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관료의 질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개념화하여 정부의 

역량 중 하나의 요소로 고려하고자 한다.

나. 규제의 질(Quality of Regulation)

좋은 규제의 조건은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규제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가

능하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North, 1990). 즉, 규제가 사익을 위한 것이 되거나, 

특정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고 분절적으로 집행되어 신뢰를 할 수 없다면 좋

은 규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제도적 안정성은 거시적 차원에서 

제도적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서, 법의 지배와 공정성의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Norris, 2002).

만일, 규제가 과도하여 행정절차가 많을 경우에는 그만큼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

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낮아질 것이다. 규제가 자체로서 완전성을 확보해야 하지

만 동시에 규제의 적용과정에서도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추후 연구에서 계량 분석 시 관료의 질과 규제의 질의 상호작용에 관한 분석의 필요

성을 제시해 준다.

Kaufmann et al.(2009)은 규제의 질을 정의하면서 정부의 규제 형성 및 집행 과

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결국, 규제정책을 통해서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공익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치안분야는 개인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 행정분야이다. 각 개인 간의 고소 및 고발, 수사,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9) 헌법 제7조(정치적중립성, 신분보장)

10) 국가공무원법 제28조(공개경쟁시험), 제35조(평등한 공개와 편의제공), 제65조(정치적중립), 제 74조

(정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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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법률과 규정, 시행령, 세부지침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치안분야 관료들이 좋은 규제를 형성하고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모두에게 

공평한 규제를 집행하고, 시장의 변화에 따른 규제개혁 과정에서 규제의 질을 담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규제의 질은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국가의 경제발

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Kaufmann & Mastruzzi, 2009), 경제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최병선, 2011). 이렇게 형성된 규제의 질의 개념을 

정부의 역량을 구성하는 다른 하나의 축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Ⅳ. 지표의 체계

1. 정부경쟁력의 보완 적용

정부경쟁력의 지표체계를 치안경쟁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체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치

안경쟁력의 체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경쟁력의 체계에서 이론적

으로 검토되지 않은 치안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지표체계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 장에서는 정부경쟁력 지표의 지표체계를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체제이론(system theory)이다. 정부경쟁력 지표는 지표체계의 기반으로 

Easton(1965)의 체제이론을 적용하여 투입-전환-산출의 과정을 설정하고, 여기에 

궁극적 목표로서 결과의 개념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2차원적 검토의 개념

으로 Maslow(1954)의 욕구단계이론(hierarchy of needs theory)을 적용하여 각 국

가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욕구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수준을 준비기-도

약기-성숙기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국제지표의 구성에 있어서 산출과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조직이론의 시각에서는 투입 대비 산출의 개념으로 효율성을 

사용하고, 조직목표의 달성정도를 효과성으로 보고 있다(Daft, 2016). 이 글에서는 



 치안경쟁력의 지표체계 형성을 위한 고찰 ∙ 369

조직의 일차적 산출을 효율성으로, 궁극적 조직목표인 결과를 효과성으로 보고 개

념을 구분하고자 한다. 또한, 체제이론의 환류(feedback)작용에 대한 부분은 그 효

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통계적 방법론(System GMM 등)을 활용하여 모형을 

설계할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 시기의 산출과 결과는 그 다음 시기의 투입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안은 국가의 발전단계에 따른 구분이다. 각 시기별로 국가가 제공해야 

할 정부서비스의 역할과 범위는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경쟁력의 지표체계에서는 준

비기, 도약기, 성숙기로 국가발전 단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별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의 중요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함의가 있다. 

다만, 이를 구분하는 엄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고, 전 세계 국가 전체를 

비교대상으로 할 때는 특정 국가군(선진국, 개도국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문제는 각 국가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인식도 조사를 근거로 

하여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사안은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에 대한 구분의 문제이다. 사회현상으

로서 산출과 결과는 반드시 정부에 의해서만 나타나지 않으며, 시장에 의해서도 영

향을 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이 있을 것이다. 

즉, 치안의 경우도 정부가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에 의해서도 범죄를 억제 및 통제할 

수도 있지만, 시장의 발전에 따라서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범죄의 양태나 총량의 변

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부문의 지표들을 통제변

수로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성장율, GDP 등을 치안분야 지표에 비

례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의 수는 GDP 대비 경찰관의 수 혹은 

국민 1인당 경찰관의 수로서 사용할 수 있다. 

네 번째 사안은 정부경쟁력을 구성하는 각 하위지표의 이론적 체계와 중요한 지

표가 다르다는 점이다. 치안분야에서 중요한 지표체계는 정부경쟁력의 하위지표의 

체계와 다를 수 있다. 각 하위요소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 과정이 정부

경쟁력의 지표체계인 투입-전환-산출-결과 및 준비기-도약기-성숙기와 맞물려서 지

표가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치안과 치안경쟁력에 대해서 이 글의 검토와 정의에 기반하여 치안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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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표체계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치

안경쟁력의 지표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치안경쟁력의 구성지표

치안경쟁력 지표의 체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중요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상술한 정부경재력의 보완사항

을 고려하여, 통합적 연구체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주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치안경쟁력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표 1> 주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치안관련 지표

Bayley(1996) Moore & Robert(1998) UN

주요

지표

직접지표: 범죄율, 범죄피해, 통제된 

무질서 상황 수, 경찰활동에 대한 불

만 수, 범죄에 대한 두려움, 경찰에 

대한 신뢰, 만족, 확신, 경찰의 공정성

안전과 보안증진: 범죄와 범죄피해 

감소, 두려움 감소 및 안전감 증진, 

공공장소의 안전확보, 재정자원의 

효율적/효과적 사용
경찰관의 수, 

총예산, 

범죄건수, 

혐의/체포/경고자의 수, 

초범자의 수

간접지표: 경찰/순찰경찰관 수, 행정

지역대비 경찰관의 비율, 전화신고 

반응시간, 체포, 검거율, 범죄관련 회

의 횟수, 경찰의 사기와 자부심, 명성

에 대한 경찰의 인식

공정한 법집행: 범죄자에 대한 책임

추궁, 범죄해결, 범인체포, 경찰력

의 공정한 사용

고객서비스: 고객의 만족과 합법성

자료: Bayley(1996), Moore & Robert(1998), UN, 탁종연(2008)을 정리.

Bayley(1996)가 경찰의 실제능력을 중심으로 제시한 지표들은 크게 객관적지표

와 주관적지표로 구분하고, 직접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한 직접지표와 경찰의 

수행활동을 평가하는 간접지표로 구분하였다. 이들 지표는 경찰의 업무수행의 결과

를 측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연구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직접지표로는 범죄

율, 범죄피해, 통제된 무질서 상황 수, 경찰활동에 대한 불만 수, 범죄에 대한 두려

움, 경찰에 대한 신뢰, 만족, 확신, 경찰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였으며, 간접

지표로는 경찰, 순찰경찰관 수, 행정지역대비 경찰관의 비율, 전화신고 반응시간, 체

포, 검거율, 범죄관련 회의 횟수, 경찰의 사기와 자부심, 명성에 대한 경찰의 인식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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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결과는 Moore & Robert(1998)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

는데, 크게 안전과 보안증진(범죄와 범죄피해 감소, 두려움 감소 및 안전감 증진, 공

공장소의 안전확보, 재정자원의 효율적/효과적 사용), 공정한 법집행(범죄자에 대한 

책임추궁, 범죄해결, 범인체포, 경찰력의 공정한 사용), 고객서비스(고객의 만족과 

합법성)로 구분하고 세부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국제기구에서 수행된 범죄경향에 대한 통계정보에서도 유사

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직별로 구분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경우는 경

찰, 검찰, 법원, 교정으로 구분하고, 경찰의 경우 경찰관의 수, 총예산, 범죄건수, 혐

의/체포/경고자의 수, 초범자의 수를 통계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지표들 중에서 각 국가가 보유한 데이터의 신뢰성의 

문제, 데이터 수집 과정, 치안에 대한 범위와 인식의 차이 등이 존재하는 경우는 제

외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국제지표로서 적절한 데이터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탁종연(2008)은 치안경쟁력의 평가영역을 안전과 보안증진, 

공정한 법집행, 고객서비스, 경찰작용 효율성으로 구분한 바 있다. 여기에서 고객서

비스와 경찰작용효율성은 각각 치안만족도와 치안조직관리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

다. 고객서비스의 대상은 국민이고, 국민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중요

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경찰작용효율성도 치안조직관리의 하위 분야가 되며, 조

직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논하는 것이 조직론적 관점에서 보다 타당하다. 

이와 함께 치안서비스의 성과지표(장병철, 2000), 경찰의 생산성지표(정덕영, 

2012), 범죄두려움 지표(장철영, 2014), 치안성과평가의 측면에서 고려한 치안만족

도(박상주·이우권, 2014), 치안지표로서 5대범죄 관련 개선방안(임준태·강소영, 

2010), 경찰 성과평가지표의 개선방안(박상주, 2011), 범죄위험도 평가(강석진·이경

훈, 2010), CCTV의 범죄예방효과(박은형·정지수, 2014) 등의 연구에서 제시한 치

안성과 및 효과의 측면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이 중에서 국제 지표화 할 수 있는 

변수들을 고려하거나 새롭게 지표화 할 수 있는 요소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각 국가별로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의 형태와 범위가 다르며, 특정한 

치안정책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치안지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치안능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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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중요한 하위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경쟁력의 지표체계

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다. 동시에 정부경쟁력의 투입과 전환에 관련된 지표

는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를 반영한 치안경쟁

력의 지표체계를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3. 치안경쟁력의 지표체계

치안경쟁력의 지표체계는 치안경쟁력의 정의에 따른 조직의 사명선언(mission 

statement)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위목표로 치안분야 선행연구들에

서 제시한 네 가지 영역(안전과 보안증진, 치안만족도, 공정한 법집행, 치안조직관

리)을 포함하면서, 정부경쟁력의 지표체계(투입-전환-산출 및 결과)를 함께 고려하

여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경쟁력의 지표체계에 대한 보완사항을 포함하여 다

음의 <그림 2>와 같이 치안경쟁력의 지표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첫째, 치안지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치안분야의 4대 영역을 안전과 보

안증진, 공정한 법집행, 치안만족도, 치안조직관리로 두고, 국제 비교에 타당한 지표

를 활용한다. 국제 비교를 위한 전제 중 하나는 국가 수준의 지표체계로서 개별 국

가단위에서 사용하는 세부 성과지표는 활용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소수 연구자들은 치안경쟁력을 한 국가단위의 성과평가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연구는 국가 수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요한 성과지표

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계 수준의 국가 지표에서는 고려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국가별로 비교가 가능한 지표여야 하며, 지표의 측정과정에서 편향이 개입되지 않

아야 한다. 지표가 매해 측정될 수 있어야 하며, 주관지표에 대해서는 보완 과정을 

거쳐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정부경쟁력의 지표체계인 투입-전환-산출 및 결과에 치안분야의 4대 영역

을 각각에 맞게 재설정해야 한다. 이들 영역에 해당하는 하위지표들을 검토하여, 투

입-전환-산출 및 결과의 각 부분에 타당하게 재배열되어야 한다. 특히, 치안조직관

리는 기존 연구에서 경찰 1인당 담당국민의 수, 국가예산 중에서 치안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와 함께 경찰조직관리의 측면을 추가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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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고자 한다. 

또한, 치안분야의 4대 영역을 투입-전환-산출 및 결과에 할당하는 과정에서 제외

되어 있는 부분이 전환(정부의 역량) 부분으로, 이론적 검토에서 논의했던 관료의 

질과 규제의 질을 포함하고자 한다. 

셋째, 치안분야의 4대 영역과 투입-전환-산출 및 결과의 프레임을 준비기-도약기-

성숙기로 구분하여, 각 지표에 대한 국가별 가중치를 전문가서베이와 시민서베이를 바탕

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준비기-도약기-성숙기에 대한 구분은 Fukuyama(2005), 

임도빈 외(2014)의 연구에서 제시한 각 시기별 국가의 역할을 기준으로 분류하고자 한

다. 이와 함께 국가 별로 치안분야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하여 치안경쟁력의 구성 점

수를 평가하기 때문에 구성 점수도 달라질 수 있으며, 각 국가의 정책적 대안의 우

선순위도 달라질 수 있다.

치안경쟁력
“주어진 자원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과 능력”

⇩

치안분야의 4대 영역

안전과 보안증진 공정한 법집행

치안만족도 치안조직관리

⇩

정부경쟁력의 지표체계

투입 ⇨
전환

(정부의 역량)
⇨

산출(효율성)

결과(효과성)

* 국가별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가중치(국가 별 발전상황, 시민의 정책선호)

[그림 2] 치안경쟁력의 지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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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표형성의 방향

이렇게 형성된 치안경쟁력의 지표체계에 따라서 세부지표(가안)를 형성할 수 있

다.11) 이 지표체계는 현재 존재하는 국제지표를 이론적 틀에 적용하여 제시한 것이

며, 이 글에서 이론적으로 고찰한 지표들 중 대리지표(proxy)와 새로운 지표들은 포

함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을 대상으로 한다면 보다 적확한 지표들이 많으나 다른 

국가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외하였다. 하지만, 향후 국제 지표를 형

성함에 있어서 각 국가별 전문가 서베이 등을 통해서 한국이 형성하고 있는 좋은 

지표들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첫째, 정부경쟁력 지표의 논의에서 투입은 정부가 가진 자원이 된다. 기본적으로

는 정부의 예산, 외부로부터의 지원, 정부조직의 규모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

이다. 예를 들어 경찰관의 수는 치안의 기본요소로서 투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어진 경찰관의 수에 기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질과 규제 및 제도의 

질에 따라서 산출과 결과가 달라지는 가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투입(자원)을 바탕으로 이를 운영하는 정부의 역할은 전환과정에 

해당한다. 전환과정의 핵심요소는 자원 사용의 근거가 되는 제도로서 규제의 질, 

규제와 제도에 대한 판단, 정책의 형성과 집행의 주체인 공무원의 질이 중요한 지

표가 된다. 

셋째,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로 볼 수 있으며, 정부의 투입(자원)을 바탕으로 

전환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주요 범죄의 범죄율, 범죄에 대한 두려움, 신고자의 만족도 등은 시민의 인식으로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넷째, 효과성은 결과에 해당하며 치안경쟁력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에 

해당한다. 경찰신뢰, 경찰서비스의 공정성, 부패통제, 사회의 질서와 안전도 등이 해

당한다.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은 이후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분석한 메타분

11)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치안분야의 지표들과 정부경쟁력의 지표체계, 그리고 이 글에서 제시한 전환 

단계의 주요 지표를 참조로 작성된 것이지만 가안이며, 추후 엄밀한 보완을 통해서 수정을 예정하

고 있다. 다만, 현재의 국제지표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지표를 고려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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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 사이의 인과관

계와 산출 및 결과가 시장부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학계에서 지속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이다. 다만, 시장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전환에 따른 산출과 결과 지

표를 구체화하는 연구도 추후에 필요하다. 또한, 주관적 인식지표에 대한 국가 간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 예를 들어 신뢰도와 만족도의 경우는 각 국가별로 역사와 

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특정 국가의 낮은 신뢰도와 만족도 수준은 국가군을 형

성하거나 표준화 등의 통계적 보정을 통해서 보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Ⅴ. 결론 및 논의

이 글은 치안경쟁력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국제지표를 구성하는 

기준을 제시한 탐색적 성격의 연구이다. 치안분야에서 중요한 지표는 매우 많지만, 

연구의 분석수준이 국가 단위인 것과 국제지표의 수집가능성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

행하였다. 물론, 향후 연구에서 보다 세밀하게 지표의 세부 구성요소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지만, 한 국가 내에서 고려할 수 있는 미시단위의 지표에 관한 연구와의 

구별이 필요하다. 미시단위의 지표들은 국가 단위의 지표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 많으며, 특정 국가에서는 통용되고 있더라도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지표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다. 

이 글은 기존 국제지표들의 경제중심, 선진국중심의 시각과 결과중심적 지표체계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치안경쟁력의 개념을 형성하고 이론적으로 검토

한 연구이다. 정부경쟁력의 이론과 평가체계와 치안지표의 주요요소를 고려하여, 정

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글에서 제시한 치안경쟁력의 개념은 

투입된 자원을 효율적 산출과 효과적 결과로 이끄는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정부경쟁력 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치안경쟁력 지표의 이론적 검토와 지표 형

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경쟁력의 지표체계를 보완하여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치안경쟁력의 지표체계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이 연구는 치안분야의 개념을 검토하여 치안경쟁력의 개념화를 하였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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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쟁력의 이론적 틀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

은 그동안 양적 지표의 측면에서 총량의 개념으로만 보았던 치안분야 공무원(인구

대비 경찰관 수 등)을 관료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고찰한 것이다. 국가를 유

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필수적인 분야인 치안을 기획·형성·집행하는 주체인 관료

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이와 함께 치안분야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규제의 질을 

포함하여 정부의 역할을 구분하였다. 

이 글은 기존에 제시되었던 치안과 관련한 개념을 재고찰하고, 이론적으로 재구

성하였다.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치안경쟁력을 개

념화하였다.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국가경쟁력의 지표체계에서 고려하지 않은 요

소를 포함하여 국가의 치안경쟁력의 지표체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치안경쟁력의 

연구체계를 바탕으로 치안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각 국가별 발전단계와 시민들의 선호를 반영

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KOICA를 통해서 여러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치안분야에 대한 개발도상국과의 정책적 처방과 교육 및 교류협력 사

업도 진행하고 있다. 개도국 치안공무원의 교육과정에 활용하여, 치안경쟁력 분야 

연구를 선도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국가별 차이를 잘 반영하는 지표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각 국가별 차이점들을 고

려하여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정부의 영향과 치안분야의 역할을 분석할 수 있으며, 

치안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처방과 컨설팅도 가능할 것이다. 

후속연구는 치안경쟁력의 지표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형성하여, 각 세부지표의 측

정방법과 보완지표를 구성하는 것이다. 우선은 현재 존재하는 국가수준의 데이터 

중 이론적 타당성이 확보된 지표를 수집하고자 한다. 추후에는 국가 별로 필요한 

정책우선순위를 전문가, 시민인식 등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표체계의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치안경쟁력의 지

표체계에 대한 메타분석연구,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연구를 병행할 것이다. 국가

수준의 다년도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회귀분석, 경로분석 등(Aiken et al., 1991; 

Wooldridge, 2009)을 활용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특히, 주어진 투입자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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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부의 역할에 따른 산출 및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국

가별로 치안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제도 및 정책의 도입이 있다면 이

를 기준으로 회귀불연속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필요성도 있다. 

치안조직의 환경요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도 병행할 것이다. 여러 학자들이 치안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서 중앙정부차원의 영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우에 현재는 국가경찰로서 중앙정부에 속해 있지만, 향후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지방경찰이 치안서비스의 주축이 될 수 있다. 다른 국가에도 연방과 지방으로 구분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안조직의 외부 환경 요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시민의 대응성과 시민의 치안만족도, 불안감 등의 요인은 시민사회와의 

상호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유사분야의 연구로도 확장가능하다. 치안관련 지표가 국가

경쟁력의 하위요소 중 일부로 다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국방분야도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방분야는 정부의 기초적이고 최소한의 기능(Fukuyama, 

2005)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한 기존 국방지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

방경쟁력 지표에 대한 향후 연구를 진행중이다. 

이 글에서 초점을 둔 것은 국가가 형성 및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치

안의 기능을 정의하고, 이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관료와 제도로서 규제이다. 관료와 

규제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능한 관료를 선발, 교육, 관리하는 것(Riccucci, 

2010; Meier, 1997), 좋은 규제가 가져야 할 공정성, 공익추구, 안정성, 지속성의 조

건(North, 1990; Norris, 2002; Kaufmann et al., 2009)을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이러

한 관료와 규제의 질은 상호 보완성을 가진다. 좋은 규제가 좋은 관료의 선행조건이 

될 수도 있으며, 좋은 관료가 좋은 규제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관계가 바뀔 수도 

있다.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 기제로서 두 개념의 관계에 대한 

후속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순환과정은 투입과 산출 및 결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좋은 산출 

및 결과에 따라서 투입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의 선순환 과정

(feedback)이 나타나며, 국가는 발전하는 것이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으

로서 동적패널 모형과 시차변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저자는 이를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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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중이며, 후속연구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향후연구들을 기반으로 치안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

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문헌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

해 국가 단위의 지표에서 고려하기 어려운 미시적 요인(조직행태, 행정관리 등)을 

포함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미시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각 부문별 연구

를 통해서도 발전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치안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의 설계, 시민들의 치안분야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 향상, 공익과 사회적 이익의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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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for Formating an Index Structure of Policing 

Competitiveness: 

Complementary Applying of Government Competitiveness

12)

Jeong, Ji-su*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concepts of policing, competitiveness and policing 

competitiveness through the theoretical review, and to present a research system for 

cross-nation comparisons. It is also an exploratory study that presents the contents 

and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The concept needed for research was theoretically 

discussed, defining the concept of policing competitiveness. In addition, the existing 

limitation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were analyzed, and as an alternative, the 

concept of government competitiveness was supplemented and developed to present 

alternatives. In particular, the research system was formed, including the conversion 

process of the quality of bureaucrats and regulations. Along with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theory that the output and results of each country's governments 

depend on their capabilities based on their given resources, the hierarchy of needs 

theory was applied considering each country's development stage. Based on this 

analysis, the concept of policing competitiveness and government competitiveness 

was derived along with the key concept, and the research was meaningful in that 

the framework of future international index design wa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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